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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지어음특약  

 

제 1 조 계약기간  

최저 30 일 이상, 최대기간 제약 없음(단, 만기일을 공휴일로 정할 수 없음)   

 

제 2 조 어음의 발급  

표지어음은 은행을 발행인으로 한 약속어음을 법인에게 할인식으로 발행한다. 

 

제 3 조 양도방법  

표지어음의 양도방법은 어음배서 방식에 따른다.  

 

제 4 조 지급  

① 표지어음은 지급기일에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제시한 때 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한다.  

② 표지어음은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지 않는다.   

     

제 5 조 지급기일 경과 후 이자  

표지어음의 지급기일 경과 후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.  

 

제 6 조 원천징수  

표지어음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 한다. 

 

제 7 조 적용법률   

표지어음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음법을 적용한다. 

 

※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 

 


